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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법원은 2022. 5. 26.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에 따르면 현재 대신증권주식회사의 임금피크제도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, 그 방법, 정도가 과도하고 적정하지 않아 무효입니다. 

2. 대신증권주식회사가 발신인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미지급된 임금 등 금품 차액, 퇴직금, 퇴직금 기여분 차액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에 발신인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 전체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모든 금품 차액(퇴직금, 퇴직금 기여분 등 포함)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. 발신인은 이를 위해 최고장을 보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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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발신인 ____________________(인)



